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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sandIntentiontoUsePhysicalRestraints

forDementiaPatientsamongNursesinGeriatricHospitals

Lee,HyunJu

Advisor:Prof.Kim,Kye-HaPh.D

DepartmentofNursing,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Purpose: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ceptions and

intentiontousephysicalrestraintsfordementiapatientsamong nursesin

geriatrichospitals.Method:A cross-sectionalstudy design wasusedand

participantsincluded112nurseswhowererecruitedfrom geriatrichospitals.

Dataongeneralcharacteristicsandperceptionsandintentiontousephysical

restraints for dementia patients were collected.Using SPSS/WIN 21.0

program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Independentt-test,

one-way ANOVA,pearson'scorrelation coefficientandmultipleregression.

Results: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 theperception ofphysical

restraintsfordementiapatientsaccordingtowristrestraints,lapboardwith

wheelchair,and alternative methods.Also the intention was significant

differencesaccording toage,position,mobility decline,alternativemethods,

physicalrestraints guideline,family compliant.Perceptions was positively

correlatedwithintentions.Thesefactorswereexplainedabout51% ofthe

totalvarianceofphysicalrestraintswhichwasappliedbynurses'intention.

Conclusion:This study was showed thatthe higherthe perception of

physicalrestraintsfordementiapatientsinthegeriatrichospital,theintention

wasmoreallowed.Therefore,itisnecessarytoreducetheindiscriminateuse

ofphysicalrestraintsandtousealternativesthroughperiodictraining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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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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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A.연구의 필요성

경제 력개발기구(OECD)34개 회원국의 인구 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인구의 고

령화 속도가 가장 가 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2014).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일컫는데 우리나라는 고령

화 사회를 지나 2018년이면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어들 것으로

망되고 있다(통계청,2012).

속한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문제인 노인의 소득보장,노인보건,주거문제 등을

래한다(김태한,고 기 2013). 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데,

이들 질환 에서도 특히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다.국내 한 조사결

과(안 용 등.2013)우리나라 성인 3명 1명은 각종 질환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치매 유병률(65세 이상 체 노인인구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치매환자 수는 54만 명에서 2030년에는 127만

명으로 약 2.4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2013a).

치매 가정에서의 돌 제공자는 노동력 상실로 인해 경제 인 부담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돌 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긴장 등 심리 인 부담,신체 건

강악화를 경험하게 된다(분당서울 학교병원,2011).이러한 가족지지 기반의 약화는

치매 환자를 노인시설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요인이 되게 한다. 국의 요양병원

에 입원한 치매환자 수는 약 33,689명으로 국 추정 치매환자의 약 15.5%에 해당한다

(분당서울 학교병원,2011).

치매 환자는 일반 으로 행동 심리증상인 신경 정신 증상을 보인다.신경 정신

증상으로는 망상,환각,공격성,우울증,불안,무 심,탈 억제,과민성,배회,

감 등이 있으며 이런 증상들로 인해(vonKäneletal.,2010;Lyketsosetal.,2002)치

매 환자들은 험한 상황이 놓일 때가 많다.게다가 낙상 방, 양튜 ,정맥주사 등

처치방해나 환자들 간의 상치 못한 신체 공격 등 문제 행동에 처하기 한 방법

으로 치매 환자에게 신체 억제 가 사용되고 있다(김진선 & 오희 ,2006;Enberg,

Castle,McCaffrey,2008).신체 억제 란 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 방법이나 물리 장치 기구를 말한다(보건복지부,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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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91.9%가 신체 억제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는데 이는 치매 환자 입원율이 다른 성기 병원보다 높기 때문이다.특히 치매환자

에 한 신체 억제 사용은 체 기 요양병원이 8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다(분당서울 학교병원,2011).

그동안 의료 종사들은 ‘안 ’이라는 이름으로 낙상을 방지하고 환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 해를 방지하기 해 신체 억제 를 지속 으로 사용해왔다.환자

들의 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험을 방하기 해 신체 억제 를 사용

하고 있지만 오히려 연부조직 손상,골 등 신체 문제와 정신 인 문제,심지어 죽

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 다(McCabe,Alvarez,McNulty,2011). 한 인지기능이

부족한 치매환자에게 억제 용에 해 동의와 설명을 하지 않고 용함으로써 인간

에게 주어진 기본 권리인 자율성과 존엄성을 박탈하여 인권침해까지 이르게 되는 윤리

인 문제 이 있으며,억제 용과 련된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법 인

소송까지 겪기도 한다(Weiner,Tabak& Bergman,2003).억제 의 부정 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환자 보호나 치료 목 ,타인의 보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억제 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Saarnio와 Isola(2010)는 간호사들이 신체 억제 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연민,

죄책감 등 부정 인 감정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법률이나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신체 억제 의 사용 시 간호사의 양심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보고하 다.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처음으로 ‘육체 구속 안정

리’라는 항목으로 억제 사용 지침을 구비하도록 하 고,2013년 12월에는 요양병원

신체 억제 의 안 한 사용을 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 다(보건복지부,2013b).

하지만 지침이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시행될 수 없고 병원마다 정한 지침의 내용이 달

라 간호사들이 신체 억제 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지속 인 교육

을 통해 신체 억제 사용을 감소시키고 다른 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사용지침의 불확실성과 보호자의 극 역할이 환자의 안

에 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간호사 스스로 단하여 신체 억제 의 사용을 결정하

는 게 요하다(Saarnio,Isola,Laukkala2008;Saarnio& Isola,2010).

국내 신체 억제 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환자실에서의 억제 사용 실태와

억제 개발 용 등이 부분이었다(고 & 강지연,2013;김미연 & 박정숙,

2010;문정숙,이경남,이동숙,2011;이지은 & 구미옥,2011).노인요양시설에서의 억제

에 한 연구도 치매환자에 을 두기 보다는 일반 환자 모두에 한 간호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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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억제 연구가 부분이었다(김덕희,김춘희,김은만,박명숙,2011).그러나 지

까지 치매환자에 한 신체 억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Fishbein& Ajen(1975)의 합리 행 이론에서 행 는 의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행

를 측하기 해서 의도를 악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무분별한 신체 억제 사용 행 를 이기 해서 억제 사용의도를 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만일 간호제공자들이 억제 사용이 간호업무에 필수 이라

고 생각한다면 억제 를 유용한 간호 재로 사용할 것이고 억제 사용의 안에 심

이 을 것이다.반 로 간호제공자들의 억제 사용에 부정 으로 인식을 한다면 임

상실무에서 억제 의 사용을 이고자 억제 에 한 안을 모색하리라 본다(김진선

& 오희 ,2006).따라서 재 치매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신체 억제 사용에 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그러나 요양병원의 간호사를 상으로 치매환자에 한 억

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고령인구가 증가 하면서 실질 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다수는 치매 환자로 사

료된다.앞으로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상되어지는데 반해 간호 인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실 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한 책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로 임상에 있

는 간호사들은 억제 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

호사의 치매 환자에 한 억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를 알아보고 그 련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B.연구의 목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환자를 상으로 하는 신체 억제 사용인식

사용의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신체 억제 련 특성을 알아본다.

2)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간호사들의 사용인식과 사용의도를 악한다.

3) 상자의 신체 억제 련특성에 따른 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를 비교한다.

4)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 간의 계를 악한다.

5)신체 억제 사용에 한 상자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 4 -

Ⅱ.연구방법

A.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환자에 한 신체 억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

를 알아보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B.연구 상

본 연구 상자는 G시와 J도 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12명으

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자발 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들이다.200병상 이

상의 병원인증을 받았으며 간호등 1,2등 의 6개 요양병원으로 선정하 다.간호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 128명을 편의표집 하 다.

본 연구의 상자의 선정기 과 다음과 같다:

선정기

1)치매 환자에 한 억제 용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

2) 요양병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간호사

3)설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3.12program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한 표본수

계산을 한 결과,유의수 .05,검정력 .80, 간효과크기 .15를 기 으로 하고,독립변

수가 7개 일 때 최소 표본수 103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상자 표본 수는 만족되었

다.총 128부를 배부 하 고,그 124부를 회수 하 다.응답률이 미비하여 자료 처

리에 부 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총 11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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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연구도구

1) 상자의 일반 사항

연구 상자의 일반 사항으로는 연령,학력,결혼상태,종교,직 , 재 노인과의

동거상태,치매수발 경험,총 임상경력, 요양병원경력,병상 수 10문항을 조사하

다.

2)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인식

본 연구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인식을 조사하기 해 Strumpf와

Evans(1993)가 개발하고 김진선,오희 (2006)이 번안한 억제 사용인식 설문지

PRUQ (PerceptionofRestraintsUseQuestionnaire)를 사용하 다.본 연구의 사용에

앞서 도구 개발자와 번안자의 사용 동의를 얻었다.

본 도구는 5 Likert척도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각 문항은 억제 를 사

용하는 것이 얼마나 요하다고 믿는지에 한 자신의 생각을 답하도록 되어 있다.각

문항은 ‘ 요하지 않다’1 에서 ‘아주 많이 요하다’5 까지로 평가되었다.측

정 가능한 수는 17〜8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억제 사용에 해 허용 임을 의미

한다.김진선,오희 (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93이었고,본 연구에서도 신

뢰도 Cronbach's⍺=.93이었다.

3)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의도

본 연구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의도는 박명화(1997)가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고,본 연구의 사용에 앞서 도구 개발자의 사용 동의를 얻었다.

본 도구는 총 4문항의 7 척도로 ‘매우 그 지 않다’-3 에서 ‘매우 그 다’3 까지

로 평가되었다.측정 가능한 수는 -12〜+12 이며 수가 높을수록 억제 사용의도

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박명화(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75이었고,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 Cronbach's⍺=.6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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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C 학 IRB(InstitutionalReview Board) 승인 후

(2-1041055-N-01-2015-0031)인 2015년 7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이었다.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간호부장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다시 선정기 에 부합하는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과 진행 차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 다.소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 다.

E.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21.0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사용인식과 사용의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 다.

둘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

를 악하기 해 Independentt-검정,one-way ANOVA를 실시하고,사후검정은

Schéffetest로 분석하 다.

셋째,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간호사들의 사용인식과 사용의도에 한

계는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로 확인하 고, 상자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측 요인은 multiple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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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결과

A.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의 평균 연령은 37.3세로 30세 이상이 44.6%로 가장 많았다.최종학력은 문

졸 이상이 60.7%를 차지하 고, 상자의 58%가 기혼이었다.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43.8% 고,간호사의 직 는 일반간호사가 74.1%로 가장 많이 차지하

다. 상자의 가족 10.7%가 재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한다고 하 으며 치매환자

를 돌보거나 수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3%로 나타났다.간호사로서 근무

한 총 경력은 6년 이상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경력은 6년 이상이

3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47.3%가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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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특성 실수(백분율) 평균±표 편차

연령 30미만 23(20.5)

30이상 -39미만 50(44.7) 37.3±10.0(세)

40이상 -49미만 23(20.5)

50이상 16(14.3)

학력 문 졸 68(60.7)

졸이상 44(39.3)

결혼상태 기혼 65(58.0)

미혼 47(42.0)

종교 기독교 45(40.2)

기타종교 18(16.0)

무교 49(43.8)

직 일반간호사 83(74.1)

책임간호사 14(12.5)

수간호사이상 15(13.4)

재 노인과의 동거 유 12(10.7)

무 100(89.3)

치매수발 경험 유 53(47.3)

무 59(52.7)

총 임상경력 1년미만 6(5.4)

1년이상 -3년미만 16(14.3) 8.38±5.67(년)

3년이상 -6년미만 20(17.8)

6년이상 70(62.5)

요양병원경력 1년미만 27(24.1)

1년이상 -2년미만 31(27.7) 3.10±3.08(년)

3년이상 -6년미만 11(9.8)

6년이상 43(38.4)

병상수 200≤〜<300 38(33.9)

300≤〜<400 53(47.3)

400이상 21(18.8)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N=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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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자의 신체 억제 련 특성

상자의 신체 억제 한 특성에는 주로 신체 억제 용을 낮번에는 26.8%,

번에는 27.7%,밤번에는 89.3%를 사용하 다. 재 용되고 있는 신체 억제 의

종류는 장갑억제 가 79.5%로 가장 많이 차지하 고,다음 순으로는 손목억제

74.1%,침 식 71.4%,랩보드가 있는 휠체어 50.9%,발목억제 18.8%를 사용하

다. 상자의 88.4%가 신체 억제 를 사용함으로써 문제 이 있다고 응답하 다.문

제 으로는 피부찰과상이 62.5%로 가장 많이 차지하 고, 액순환장애 55.4%,흥분

34.8%,근육 축·경축 26.8%,기동성 하 22.3%,욕창 18.8%,낙상·변실 11.6%,흡

인성폐렴·요정체가 5.4%로 나타났다. 상자의 93.8%가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안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 재 신체 억제 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안법이 있

다고 응답한 경우는 33%로 나타났다.신체 억제 와 련한 최신정보를 한 경우

는 57.1%로 나타났으며,병원에서 억제 와 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는 76.8% 다.보

건복지부에서 신체 억제 와 련된 지침이나 규정을 본 이 있다고 응답한 상자

는 90.2%를 차지하 다. 상자의 100%가 신체 억제 사용에 해 교육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 으며,신체 억제 사용 시 100%가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고 나타났으

며 58%가 신체 억제 사용 시 보호자 항의를 받아 본 이 있다고 응답하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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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특성 실수(백분율) 평균±표 편차

억제 용시기
*

Day 30(26.8)

Evening 31(27.7)

Night 100(89.3)

억제 종류
*

장갑억제 89(79.5)

손목억제 83(74.1)

침 식 80(71.4)

랩보드휠체어 57(50.9)

발목억제 21(18.8)

억제 사용시 문제 유 99(88.4)

피부 찰과상 70(62.5)

액순환장애 62(55.4)

흥분 39(34.8)

근육 축,경축 30(26.8)

기동성 하 25(22.3)

욕창 21(18.8)

변실 13(11.6)

낙상 13(11.6)

요정체 6(5.4)

흡입성폐렴 6(5.4)

변비 1(0.9)

안의 필요성 그 다 105(93.7)

그 지 않다 7(6.3)

실제 사용하는 안법 유 37(33.0)

무 75(67.0)

억제 련 정보 유 64(57.1)

무 48(42.9)

억제 교육 유 86(76.8)

무 26(23.2)

억제 지침 유 101(90.2)

무 11(9.8)

교육의 필요성 그 다 112(100.0)

그 지 않다 0(0.0)

보호자 동의 유 112(100.0)

무 0(0.0)

보호자 항의 유 65(58.0)

무 47(42.0)

표 2. 상자의 신체 억제 련 특성 (N=112)

*
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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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인식

신체 억제 사용 련 인식은 표 3과 같다.평균평 은 5 만 에 3.60 이었고,

문항별 수를 살펴보면, 상자들은 ‘침 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인을 보호하기

함’문항에서 4.29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냈다.다음으로 요하게 인식하고 있

는 요인은 ‘카테터를 잡아 빼는 것을 방하기 해’그리고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

록 노인을 보호하기 해’가 신체 억제 사용의 가장 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상자들이 신체 억제 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덜 요하게 인식하는 것

으로는 ‘간호제공자가 찰하는 것을 신하기 해’의 문항이 2.49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방하기 해’그리고 ‘과잉

행동을 하는 노인에게 조용한 시간이나 휴식을 제공하기 해’항목이 신체 억제

를 사용하는 것이 별로 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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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항목 평균±평균편차 최소값 최 값 순

사용인식

1
침 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인을 보호하

기 해
4.29±0.76 2.00 5.00 1

2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인을 보호하

기 해
4.09±0.84 2.00 5.00 3

3 배회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해 3.37±1.07 1.00 5.00 13

4 양 튜 빼는 것을 방하기 해 4.00±0.79 3.00 5.00 4

5 카테터를 잡아 빼는 것을 방하기 해 4.13±0.84 3.00 5.00 2

6 정맥주사 빼는 것을 방하기 해 3.88±0.84 2.00 5.00 6

7
열린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방하기

해
3.92±0.76 2.00 5.00 5

8
혼동이 있는 노인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

는 것을 막기 해
3.63±0.86 2.00 5.00 10

9
과잉 행동을 하는 노인에게 조용한 시간

이나 휴식을 제공하기 해
3.17±0.92 1.00 5.00 15

10
신체 공격으로부터 직원 는 다른 환

자를 보호하기 해
3.76±0.89 2.00 5.00 7

11
상처 드 싱을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3.69±0.81 2.00 5.00 9

12
노인이 단을 잘못하는 경우 노인의 안

을 보장하기 해
3.74±0.86 1.00 5.00 8

13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방

하기 해
2.68±0.87 1.00 5.00 16

14
노인이 험한 장소로 가는 것을 방하

기 해
3.49±1.07 1.00 5.00 12

15
안 하지 못한 보행을 하는 노인을 보호

하기 해
3.59±1.11 1.00 5.00 11

16흥분을 리하기 해 3.26±0.86 1.00 5.00 14

17
간호제공자가 찰하는 것을 신하기

해
2.49±1.02 1.00 5.00 17

평 3.60±0.62 2.18 4.94

소계 61.15±10.51 37.0 84.0

표 3.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인식 (N=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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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의도

신체 억제 사용 련 사용의도는 평균평 은 3 만 에 0.92 이었다.(표 4)

에 제시한 것처럼 ‘나는 환자가 자신에게 설치된 의료 기구를 제거할 험이 있을 경

우 억제 를 사용할 것이다’의 문항이 1.83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냈고,‘나는

간호 시간을 약하고 간호 업무를 원활히 하기 해 억제 를 사용할 것이다’의 문

항이 -.937 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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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항목 평균±평균편차 최소값 최 값 순

사용의도

1 나는 환자의 정신상태가 혼미하여 낙상의

험이 있는 경우 억제 를 사용할 것이다.
1.66±1.22 -3.00 3.00 2

2 나는 환자가 자신에게 설치된 의료 기구

를 제거할 험이 있을 경우 억제 를

사용할 것이다.

1.83±0.79 -1.00 3.00 1

3 나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환자의 행동

을 통제하기 해 억제 를 사용할 것이

다.

1.13±1.35 -2.00 3.00 3

4 나는 간호 시간을 약하고 간호 업무를

원활히 하기 하여 억제 를 사용할 것

이다.

-0.94±1.76 -3.00 2.00 4

평 0.92±0.94 -1.50 2.75

소계 3.69±3.76 -6.00 11.0

표 4.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의도 (N=112)



- 15 -

E. 상자의 신체 억제 련 특성에 따른 사용인식과

사용의도

사용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손목억제 사용유무(t=2.03,p=.045),랩보

드가 달린 휠체어 사용유무(t=2.13,p=.036),실제로 사용하는 안법 여부(t=-2.58,

p=.011) 다(표 5).

사용의도는 연령(F=4.97,p=.003),직 (F=4.86,p=.010),기동성 하 유무(t=-344,

p=.002),실제로 사용하는 안법 유무(t=-3.51,p=.001),억제 지침 존재 여부

(t=-2.72,p=.013),억제 사용 시 보호자 항의 유무(t=2.19,p=.030)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 다(표 3).사후검증 결과,연령에서는 30세미만 상자들 보다 40세 이상

상자들이 신체 억제 사용의도가 낮게 나타났고,직 에서는 일반간호사보다 수간

호사 이상이 신체 억제 사용의도가 낮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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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사용인식 사용의도

평균±

표 편차
t/F

p

scheffé

평균±

표 편차
t/F

p

scheffé

연령

30미만
a

62.3±10.9 2.30 .081 4.78±2.83 4.97 .003

30이상-39미만
b

63.3±9.30 4.40±3.39 (a>b>c)

40이상-49미만
c

57.4±10.8 1.26±4.05

50이상
d

58.1±11.8 3.38±4.29

학력

문 졸 61.1±10.2 -0.02 .981 3.82±3.92 0.48 .636

졸이상 61.2±11.0 3.48±3.51

결혼상태

기혼 60.5±10.3 -0.80 .426 3.12±3.99 -1.89 .061

미혼 62.1±10.8 4.47±3.30

종교

기독교 59.4±10.9 1.10 .338 2.93±4.04 1.62 .204

기타종교 62.8±10.0 3.89±3.69

무교 62.2±10.3 4.31±3.45

직

일반간호사
a

62.0±10.2 1.32 .273 4.28±3.52 4.86 .010

책임간호사
b

57.2±12.0 2.79±3.53 (a>c)

수간호사이상
c

60.2±10.5 1.27±4.32

노인과의 동거

유 55.7±8.91 -1.94 0.55 2.33±3.55 -1.33 .188

무 61.8±10.5 3.85±3.76

치매수발경험

유 60.3±10.4 -0.81 .420 3.19±3.76 -1.34 .184

무 61.9±10.7 4.14±3.73

총 임상경력

1년미만 62.7±7.00 0.09 .965 5.17±2.71 0.36 .785

1년이상-2년미만 60.4±12.4 3.88±2.78

3년이상-6년미만 60.6±11.2 3.60±4.39

6년이상 61.3±10.3 3.54±3.87

요양병원경력

1년미만 58.4±10.7 1.02 .388 3.70±3.99 0.75 .523

1년이상-2년미만 63.3±9.41 4.48±3.94

2년이상-3년미만 61.2±8.59 3.45±2.77

3년이상 61.3±11.5 3.16±3.71

병상수

201-300 64.0±8.49 2.97 .056 4.55±3.19 2.25 .111

301-400 58.7±11.3 2.92±4.17

표 5. 상자의 신체 억제 련 특성에 따른 사용인식과 사용의도 (N=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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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이상 62.1±10.8 4.05±3.34

억제 용기간

day

유 63.0±10.8 1.15 .253 3.57±3.71 -0.21 .838

무 60.5±10.4 3.73±3.79

evening

유 64.2±10.3 1.92 .058 4.71±4.05 1.80 .075

무 60.0±10.4 3.30±3.59

night

유 60.6±10.7 -1.65 .103 3.70±3.71 0.10 .920

무 65.8±7.72 3.58±4.32

억제 종류

침 식

사용 61.6±10.9 0.63 .528 3.80±3.89 0.50 .618

안함 60.2±9.47 3.41±3.43

손목억제

사용 62.3±10.5 2.03 .045 4.01±3.52 1.56 .122

안함 57.8±9.88 2.76±4.29

발목억제

사용 61.4±13.1 0.11 .912 2.29±3.87 -1.92 .057

안함 61.1±9.90 4.01±3.67

장갑억제

사용 61.7±10.7 1.00 .324 4.01±3.79 1.81 .073

안함 59.2±9.68 2.43±3.41

랩보드휠체어

사용 63.2±10.2 2.13 .036 4.19±3.04 1.45 .151

안함 59.0±10.5 3.16±4.35

억제 사용시

문제

유 60.8±10.8 -0.90 .386 3.57±3.78 -0.95 .346

무 63.5±8.27 4.62±3.57

피부찰과상

유 60.6±10.6 -0.72 .475 4.06±3.26 1.35 .180

무 62.1±10.4 30.7±4.44

액순환장애

유 60.2±11.1 -1.09 .276 3.44±4.07 -0.79 .432

무 62.4±9.66 4.00±3.34

욕창

유 59.9±11.9 -0.60 .549 3.43±3.38 -0.35 .728

무 61.4±10.2 3.75±3.85

변실

유 62.5±10.4 0.48 .635 2.69±3.40 -1.02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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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61.0±10.6 3.82±3.80

요정체

유 57.0±13.8 -1.00 .322 3.00±4.29 -0.46 .647

무 61.4±10.3 3.73±3.74

근 축,경축

유 62.1±10.5 0.58 .566 3.83±3.18 .0.25 .805

무 60.8±10.5 3.63±3.96

기동성 하

유 57.8±10.9 -1.83 .070 1.16±4.40 -3.44 .002

무 62.1±10.2 4.41±3.23

흥분

유 62.1±10.3 0.66 .510 3.79±3.96 0.22 .826

무 60.7±10.7 3.63±3.67

낙상

유 58.8±12.1 -0.84 .402 3.08±3.15 -0.62 .535

무 61.5±10.3 3.77±3.84

흡인성폐렴

유 56.5±8.17 -1.12 .267 1.83±4.31 -1.25 .215

무 61.4±10.6 3.79±3.72

안의 필요성

그 다 60.9±10.6 -1.03 .301 3.54±3.76 -1.59 .115

그 지 않다 65.1±8.63 5.86±3.13

실제 사용하는

안법

유 57.6±11.3 -2.58 .011 2.00±4.24 -3.51 .001

무 62.9±9.71 4.52±3.21

억제 정보

유 61.8±10.7 0.75 .456 3.31±3.97 -1.22 .224

무 60.3±10.3 4.19±3.42

억제 교육

유 61.3±11.1 0.28 .784 3.52±4.02 -0.84 .402

무 60.7±8.31 4.23±2.72

억제 지침

유 61.1±10.9 -0.13 .897 3.50±3.86 -2.72 .013

무 61.5±6.73 5.45±2.02

보호자 항의

유 62.3±10.5 1.34 .184 4.34±3.51 2.19 .030

무 59.6±10.4 2.7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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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

간의 계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인식과 사용의도 간의 계를 조사한 결과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61,p<.001).즉,신체

억제 사용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허용 이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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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사용인식 사용의도

r(p) r(p)

사용인식 1 0.61

(p<.001)

사용의도 1

표 6.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 간의 계 (N=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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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신체 억제 사용에 한 상자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사들의 신체 억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앞의 단

변량 분석에서 사용의도와 유의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직 (수간호사이

상,일반간호사),기동성 하 유무,실제 사용하는 안법 유무,억제 지침서의 존재

여부,억제 사용 시 보호자 항의 경험 유무 7개 변인과 간호사들의 사용의도와 유의

한 상 계가 있는 사용인식을 포함한 총 8개 변인을 독립변수로,간호사의 사용의도

를 종속변수로 하여 enter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불연속 변수들은 dummy화를 하

는데 직 에서는 수간호사 이상과 일반간호사를 1로,기동성 하가 있음을 1,실제로

사용하는 안법이 없음을 1,억제 사용지침 존재 여부를 알고 있음을 1,보호자 항

의를 받은 이 있음을 1로 코딩화 하 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조사

하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독립변수의 상 계수가 0.8이상으로 나타난 변

수(-0.46〜0.54)는 없었으며,Durbin-Watson의 오차의 자기상 계수는 2.153,VIF값은

1.035〜1.382로 10보다 작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변수 모두 분석에 이용되었다.

그 결과 사용인식(β=.428,p<.001),억제 사용 시 기동성 하가 있는 경우(β=-.369,

p<.001),직 에서 수간호사 이상(β=-.253,p=.010),실제 사용하는 안법이 없는 경우

(β=-.235,p=.012)가 유의미한 측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F=8.96,p<.001),이 변인들은 간호사들이 신체 억제 사용의도

에 한 체변량의 약 51%를 설명하 다.이러한 결과는 직 에서 수간호사 이상이

며 상자의 기동성 하가 있는 경우 신체 억제 사용의도가 낮음을 의미한다.반

면 실제로 사용하는 안법이 없는 경우와 사용인식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허용 임

을 의미한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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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β t p

상수 -5.19 -1.49 .143

사용인식 .158 .428 4.42 <.001

연령 -.022 -.057 -.540 .592

직 (수간호사 이상) -2.61 -.253 -2.68 .010

직 (일반간호사) -.282 -.033 -.358 .721

억제 사용시 기동성 하 있음 -3.32 -.369 -4.02 <.001

실제로 사용하는 안법 없음 -1.88 -.235 2.59 .012

억제 지침 존재 여부 알고 있음 1.67 .091 .976 .333

보호자 항의 받은 경험 있음 .701 .089 .935 .354

 =.570,Adj. =.507,F=8.96,p<.001

표 7.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에 한 간호사들의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N=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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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환자에 한 신체 억제 사용인식 사용의도

를 알아보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환자에 한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인식

은 5 만 에 3.60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김신미 등

(2009),Fariña-López등(2014)의 연구에서는 노인시설 간호제공자들을 상으로 간호

사의 억제 한 사용인식 평균이 5 만 에 각각 3.0,3.35로 나타났다. 한

McCabe등(2011)의 연구에서도 성기 병원의 간호사의 사용인식은 2.94로 본 연구

상자의 신체 억제 사용인식 정도가 더 높았다.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치매환자의

신체 억제 에 한 사용인식이 노인시설과 성기 병원보다 더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그 이유는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성기 병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요양병원은 인지장애 환자가 많아 행동조 이 잘 되지 않으며 치

료 인 처치와 장기입원이 많으므로 노인시설 성기 병원 보다 간호사의 억제

사용인식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억제 사용인식이

높게 나타나 따라서 억제 사용률도 높을 것으로 단되므로 병원에서 주기 인 교육

을 통해 잘못된 억제 한 사용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 교육을 통해 무

분별한 억제 사용을 이고 나아가 치매환자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신체 ,정신

손상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질 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 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리라 사료된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침 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인을 보호하

기 해’문항이 가장 높은 수를 보 다.본 결과는 김진선,오희 (2006) 김신미

등(2009),Fariña-López등(2014)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이는 간호사들이 낙

상 방을 해 신체 억제 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사료된

다.

반면 ‘간호제공자가 찰하는 것을 신하기 해’문항이 가장 낮은 수를 보 다.

이 결과는 간호사의 편의를 해서 억제 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단되므로 바

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신체 억제 사용의도의 평균은 12 만 에 3.69로 나타났다.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김기숙,지성애(2001),박명화(1997)의 연구에서 환자실 간호사의

억제 사용의도 평균은 12 만 에 각각 6.0,6.37으로 환자실 간호사보다 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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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간호사들의 억제 사용의도 수가 낮게 나타났다.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환자

가 자신에게 설치된 의료 기구를 제거할 험이 있을 경우 억제 를 사용할 것이다’

의 문항이 가장 큰 높은 수를 차지하 다.본 결과는 김기숙,지성애(2001),박명화

(1997)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이는 의료행 보호를 함임을 알 수 있다.

환자실 간호사가 요양병원 간호사보다 사용의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환자실에서는

환자들이 스스로 의료장비를 제거하거나 자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실

간호사들의 억제 사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나는 간호 시간을 약하고 간호 업무를 원활히 하기 하여 억제 를 사용할

것이다’문항이 신체 억제 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낮은 수를 보 다.인식과 마

찬가지로 사용의도 역시 단순히 간호사의 편의를 해서는 억제 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나타났다.요양병원 간호사가 환자실 간호사 보다 사용의도가 낮게 나타났지

만,이는 환자실과 요양병원의 환자군 치료 목 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 추후 요양병원 간호사들 상으로 한 억제 반복연구를 통

해 나온 결과와 본 연구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상자의 신체 억제 련 특성에 따른 사용인식에서는 손목억제 사용유무,랩

보드가 달린 휠체어 사용유무,실제로 사용하는 안법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손목억제 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이 사용하는 집단보다 사용의도가 낮았다.손목억

제 는 임상에서 가장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실 환자뿐만 아

니라 치매환자에게도 흔히 사용되는 억제 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간호사들의 사용

인식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김미연,박정숙(2010)과 김신미 등(2009)의 연구에서 보

면 억제 종류 손목억제 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분당서

울 학교 병원의 치매노인실태 조사(2011)에서 보면 억제 부 로는 체의 50% 정

도에서 손목이 가장 많았으며 끈이나 띠를 사용해서 신체 구속을 한 기 이 70%에 달

했다.손목억제 는 상자의 손의 움직임이 제한되고,손목이 묶여 있으면 어느 가

도 구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인권침해가 심한 억제 라고 단된

다. 를 들면,랩보드가 달린 휠체어(=식 이 달린 휠체어)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휠체어에 앉아 있으므로 억제 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덜 든다.따라서 치

매환자에게 직 ,육체 구속인 손목억제 를 최소화하면서 억제 신 사용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한 랩보드(lapboard)가 달린 휠체어(=식 이 달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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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집단보다 사용인식이 낮았다.랩보드가 달린 휠체어 사용 시 근력향상,욕창

발생 하,낙상 방,다른 환자들과 유 계 형성(치매 환자들은 의사소통이 잘 이

루어지지 않아 뜻은 통하지 않지만 랩보드가 달린 휠체어에 앉아서 서로간의 말은 할

수 있음.혼자 워 있는 것 보단 정서 으로 안정 임),식사 시 흡인 험성 있는 환

자에게 사용하므로 임상에서 선호하는 억제 방법의 한 종류이다.이와 같이 휠체어

에 앉아 있으면 억제 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덜 들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사용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랩보드가 달린 휠체어 역시 억제 의 한 종류이

며 장시간 용 시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찰 안 간

호(배뇨/배변,기 귀 care,체 변경)가 필요할 것이다.

억제 신 실제로 사용하는 안법이 있다고 응답한 상자들이 그 지 않은 상

자들의 사용인식 정도가 낮았다.이는 억제 를 용하지 않아도 되는 안이 있기 때

문에 신체 억제 를 사용하려는 인식이 낮은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과이다.추

가로 상자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안법을 조사한 결과,가장 많이 언 되었던

안법은 일 일 간호와 환요법이었다.일 일 간호는 이상 이긴 하지만 인력을 확충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따라서 실질 인 행정지원과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이며

국가 차원(요양병원은 포 수가제 이지만,일 일 간호 등 특수한 간호 시 행 별

수가제 도입 등)에서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다른 안법은 환요법(그림그리기,

산책하기,단추 옮기기 등)이었다.김종임(2012)의 연구에서 보면 치매노인 문제행동에

한 처행동으로 부분 환요법 등의 정 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치매환자의 문제행동 시 환요법으로 억제 용을 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의 요법과 연계하여 다양한 신체활동을 만들어 심리 안정을

한 정서 지지 개별 맞춤형 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상자의 신체 억제 련 특성에 따른 사용의도에서는 연령,직 ,기동성 하

유무,실제로 사용하는 안법 유무,억제 지침 존재 여부,억제 사용 시 보호자

항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연령의 경우 40 이상,직 에서는 수간호사

이상 상자들이 억제 사용하는 사용의도가 낮았다.

연령에서는 30세 미만 간호사 보다 40세 이상 간호사들이 신체 억제 사용의도가

낮게 나타났다.40세 이상 간호사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억제 사용 보다는 정서

지지로 치매환자를 간호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간호 장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

이 많은 간호사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들에게 정서 간호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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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에서는 일반간호사 보다 수간호사 이상 상자들이 억제 를 사용하는 사용의도

가 낮았다.일반간호사는 환자에게 직 인 간호 처치 행 를 하며 본인 근무 시간동

안에만 병동상황을 잘 마무리 지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 환

자에게 억제 를 사용할 것이다.반면 수간호사는 직 인 환자 간호 보다는 반

인 병원상황 즉,환자안 와 병원의 이미지,그리고 억제 용에 한 보호자의 항의

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억제 사용의도가 낮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억제

련 교육을 통해 일반 간호사들에게도 환자의 안 를 먼 생각하고 보호자에게 항의

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체 억제 용 시 기동성 하 발생을 찰한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 보다 사

용의도가 낮았다.걸을 수 있는 환자에게 억제 를 용하여 기동성 하가 나타나

낙상 험이 증가 한다면,간호사들은 억제 사용을 최소화 할 것이다.간호사들이 억

제 의 문제 을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는 억제 교육을 주기 으로 실시하

여야 할 것이다.

억제 신 실제로 사용하는 안법이 있다고 응답한 상자들이 그 지 않은 상

자들 보다 사용의도가 낮았다.김덕희 등(2011)연구에서 억제 를 최소화 해보려는

처들로 치매환자에게 의료처치에 한 설명,기본 인 욕구(배변,배고픔)을 충족시키

고 노인들을 존 해 주는 태도 등이 있었다.이 처들이 노인환자의 문제 행동 발생

시 억제 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행동을 일 수 있다고 하 다.병원마다 억제 신

사용하는 안법이 있을 것이다.규모와 유형이 비슷한 병원들 끼리 정보를 공유하여

각 병원 실정에 맞게 안법을 용한다면 억제 사용을 일 수 있을 것이다.

병동에 억제 지침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상자들이 그 지 않은 상자들

보다 억제 사용의도가 낮았다.Saarnio등(2008)연구에서 억제 지침이 부족할 경

우 억제 용 시 윤리 측면에서 간호사들은 어려운 상황(자유박탈,인권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므로 억제 지침서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따라서 간호사들은 억제 지

침서를 수시로 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상에서 실질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억제 사용 시 보호자 항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상자들보

다 사용의도가 낮았다.강지연 등(2013)연구에서 환자실 환자의 억제 용 시 가

족의 정서 반응은 환자가 묶여있다는 것과 련 되어 주로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 다.그러므로 간호사들이 억제 용 시 보다 신 하고 조심스럽게 사

용을 시도하거나 억제 사용을 자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강지



- 27 -

연 등(2013)연구에서 보호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억제 에 한 정보를 제공받은 이

없는 경우에 더욱 부정 인 정서 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 다.따라서 억제 를 꼭

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억제 용과 제거에 한 결정에 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간호사는 이들에게 한 정보와 필요한 교육을 제공

할 필요가 있겠다.선행연구 에 환자실 환자의 억제 에 한 가족과 련된 연구

는 있지만 요양병원 환자의 억제 와 련된 가족의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단되므로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신체 억제 사용에 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는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즉,사용인식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허용 임을 의미한다.따라서 간호사들의

억제 효용성에 한 인식을 일 수 있도록 주기 인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한

교육을 통해 억제 의 부정 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간호사의 억제 한 인식을

변화시켜 무분별한 신체 억제 사용감소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신체 억제 사용에 한 간호사들의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다변량 분석을 한 결과 사용의도에 한 유의미한 측력을 가

지는 변인은 사용인식,기동성 하가 있는 경우,직 에서 수간호사 이상,억제 신

실제로 사용하는 안법이 없는 경우 체변량의 약 5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의도는 선행연구인 박명화(1997)연구를 통해 지각된 행 통제( 환자실

간호사가 억제 사용에 해 인지하는 용이성 는 장애성 정도)에서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신체 억제 사용의도에 사용인식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사용인식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허용 임에 따라 신체 억제 한 간호사의 사용의도는 사용인식에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신체 억제 사용 시 문제 으로 기동성 하가 있는 경우 사용의도에 향

을 미쳤다.김정기,정복희 (2007)는 치매환자는 신체 기능의 손상을 보이며 일상생

활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므로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을 개선

하고 낙상 방과 더불어 행동장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다.따라서 기동성 하를

경험한 간호사들은 이러한 문제 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사보다는 깊이 인식하고 가

이면 신체 억제 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치매환자들에게 억

제 를 사용하지 않고,신체기능의 강화로 일상생활활동의 독립성과 신체 의존성을

감소시켜 치매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별화된 간호 제공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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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직 에서는 수간호사 이상 상자들이 억제 사용의도에 향을 미쳤다.Saarnio

등(2008)연구에서 간호사들의 과거 경험을 통해 노인환자의 행동에 더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러한 근거로 경력이 높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수간호사들이

신체 억제 를 사용하는데 사용의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일반 간호사의 경우 지식

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억제 에 한 사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일반간호사 임상경험이 은 신규 간호사에게 억제 련 교육을 시키고 이에

한 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더 나아가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교육에 신체

억제 의 올바른 용 방법과 억제 한 사용인식 사용의도에 한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억제 신 실제로 사용하는 안법이 없는 집단이 억제 사용의도에 향을 미쳤

다.실제로 억제 신 안법을 사용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안법에 해 교육을 받

고 있으며 억제 신 사용할 수 있는 안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의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Saarnio등(2008)의 연구에서 보면 노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높이에

맞는 간호와 억제 에 한 지속 인 교육에 참가하는 간호사들이 억제 신 안법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억제 를 용하기 에 환자가 문제행동을 유

발하는 근본 인 요소를 악하여 이를 제거 하고 그들에게 맞는 개별 인 간호 제공

이 필요할 것이며 효과 인 안법을 알고 있는 간호사들은 다른 간호사들과 의사소통

을 통해 안법을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신체 억제 안법 개발과 련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를 근거로 억제 안에 한 교육

억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억제 사용과 련된 폭넓은 교육 로그램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환자에 한 억제 한 사용의도를 낮게 하기 해

서는 먼 억제 한 올바른 사용인식을 인식시켜야 하고,그와 련된 신체 억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결과에서 찾지 못한 간호사들의 신체 억

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계속 조사하여 앞으로 요양병원 간

호사의 신체억제 한 올바른 사용인식과 사용의도를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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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본 연구는 주· 남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치매환자의 신체

억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를 악하고 사용의도에 향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해 시도되었다.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환자에 한 신체 억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용인식,기동성 하가 있을 경우,직 (수간호사

이상),실제로 사용하는 안법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으므로 상자들의 신체 억제

한 사용의도를 낮추기 해서는 이를 반 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환자에 한 무분별한 억제 사용을 이기 해서

신체 억제 한 요양병원의 임상 상황에 맞는 주기 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임상에서 신체 억제 신 신체 보호 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으나 일반

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간호사,보호자 환자들이 들었을 때 거부감 없는 억제

의 명명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자실 환자의 억제 사용에 한 로토콜이나 노인요양시설 억제 사용

감소 로그램의 한 연구는 있지만,노인요양병원 치매 환자의 억제 사용감소에

한 합한 로그램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므로 추후 이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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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는 조선 학교 일반 학원 석사과정 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 간호사의 치매 환자에 한 신체

억제 사용 인식과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알아보고자 작성되었

습니다.

이 자료는 순수한 연구목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비

이 보장되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주변 사람들과의 의견교환 없이 귀하의 솔직

한 의견을 답해 주시면 억제 사용에 한 기 과 한 사용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체 억제란?환자가 침 나 의자 는 휠체어에서 떨어지거나,넘어지는

상해를 방하고 타인에게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하며,치유과정을 진하거

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억제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신체억제 종류로는 침 의식 ,손목억제 ,발목 억

제 ,억제장갑,랩보드(Lapboard,=식 )가 있는 휠체어 있습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조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에 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에 한 문의사항이나 귀하의 권리에 한 의문이 생기면 연구자 이 주

(fomona21@hanmail.net)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자 이 주 드림

<부록>설문지

연구제목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환자에 한 신체 억제 사용인식과 사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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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내용을 읽으신 후 해당란에 V를

하시거나 한 내용을 직 기입해 주십시오.

1.연령:만 세

2.학력:➀ 문 졸 ➁ 졸 ➂ 학원 이상

3.결혼상태:➀ 기혼 ➁ 미혼 ➂ 기타(이혼,사별,별거 등)

4.종교:➀ 기독교 ➁ 천주교 ➂ 불교 ➃ 불교 ➄ 없음 기타( )

5.직 :➀ 일반간호사 ➁ 책임간호사 ➂ 수간호사 이상

6. 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십니까?

➀ 있다 ➁ 없다

7.귀하는 치매환자를 돌보거나 수발한 경험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8.간호사로서 총 임상 근무 경력 년 개월

9. 요양병원 근무 경력 년 개월

10.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병상 수는 얼마입니까?

➀ 100〜200 ② 201〜300 ③ 301〜400 ④ 400이상

11.치매 환자에게 신체 억제 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12.주로 신체 억제 용을 언제 사용하십니까?(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➀ 낮번 (Day) ➁ 번 (Evening) ➂ 밤번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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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 용되고 있는 신체 억제 의 종류는 무엇입니까?(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➀ 침 의 식 ➁손목 억제 ➂ 발목 억제 ➃ 억제장갑

➄랩보드가 있는 휠체어 ➅기타( )

(침 의 식 :환자가 침 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침 에 부착되어 있는 식 을

침 와 연결함.랩보드가 있는 휠체어 :휠체어 앞에 테이블을 부착시켜 자꾸 일어서

려 하는 환자의 행동을 조 함.)

14.귀하는 치매환자에게서 신체 억제 사용으로 인한 문제 을 찰해 보신 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없다

➞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➀ 피부찰과상 ➁ 액순환장애 ➂ 욕창 ➃ 실 (변) ➄ 변비 ➅ 요정체

➆ 부동과 련된 근육 축이나 경축 ➇ 기동성 하 ➈ 흥분 ➉ 낙상

⑪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흡인성 폐렴)⑫ 기타( )

15.신체 억제 사용에 한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그 다 ➁ 그 지 않다

16.신체 억제 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안법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 있다면 어떠한 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17. 학 졸업 후 신체 억제 와 련된 최신의 정보를 하거나 이에 한 교육을

받은 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18.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신체 억제 와 련된 교육을 받아 본 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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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근무기 에서 신체 억제 사용과 련된 지침이나 규정을 본 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20.신체 억제 사용에 해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➀ 그 다 ➁ 그 지 않다

21.신체 억제 사용 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22.신체 억제 사용 시 보호자의 항의를 받아 본 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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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요

하지

않다

요

하지

않다

어느

정도

요

하다

많이

요

하다

아주

많이

요

하다

1.침 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인을 보호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2.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인을 보호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3.배회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4. 양 튜 를 빼는 것을 방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5.카테터를 잡아 빼는 것을 방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6.정맥주사를 빼는 것을 방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7.열린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방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8.혼동이 있는 노인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해
① ② ③ ④ ⑤

9.과잉행동을 하는 노인에게 조용한 시간이나

휴식을 제공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10.신체 공격으로부터 직원 는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11.상처 드 싱을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12.노인이 단을 잘못하는 경우 노인의 안 을

보장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13.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방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 귀하는 다음의 신체 억제 를 사용하는 이유에 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하는 곳에 V 표기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노인은 치매환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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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노인이 험한 장소로 가는 것을 방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15.안 하지 못한 보행을 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16.흥분을 리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17.간호제공자가 찰하는 것을 신하기 해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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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

우

그

다

체

로

그

다

약

간

그

다

잘

모

르

겠

다

약

간

그

지

않

다

체

로

그

지

않

다

매

우

그

지

않

다

1.나는 환자의 정신상태가 혼미하

여 낙상의 험이 있는 경우 억

제 를 사용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나는 환자가 자신에게 설치된

의료 기구를 제거할 험이 있

을 경우 억제 를 사용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나는 불안정한 정신상태의 환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해 억제 를

사용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나는 간호시간을 약하고 간호업

무를 원활히 하기 하여 억제

를 사용할 것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신체 억제 를 사용하는데 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 표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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